
탄소중립·녹색성장을 선도하는‘한국건설자원협회’

협 회 일 보
제802호 2023.5.30.(화)

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 개정 사항 안내
◇ 고용노동부,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

◇ 사업주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법 등 위험성평가 방법 수록

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장 위험성평가*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「사업장

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을 개정(’23.5.22.)하였습니다.

동 지침에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‧사가 사업장

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법,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

위험성평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기존 정기‧수시평가 대신 월‧주‧일 단위의 구체적

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(주요내용 아래표 참조)

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, 실제 평가 사례,

질의회신 등을 수록한 ‘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’를 발간하였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

(www.moel.go.kr) 또는 협회 홈페이지(www.koras.org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 주 요 내 용

위험성
평가방법

 ⦁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·강도법,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, 핵심요인 기술법(One Point Sheet)* 등

   *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방법

위험성
평가시기

① [최초평가]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

② [정기평가] 매년 위험성평가 
결과 적정성 재검토

③ [수시평가] 설비ㆍ물질 신규 
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

② [상시평가]

(월간) 노사합동 순회점검, 아차사고* 분석, 제안제도 
실시 ➜ 평가

  * (예시)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사고가 날 뻔했지만 인적ㆍ물적 
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
(주간) 합동 안전점검 회의 ➜ 이행확인 및 점검

(일간)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➜ 공유

선택

* 사업장 위험성평가제도란?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‧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

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는 제도

 -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 ‘유해‧위험

요인의 확인 및 개선’ 조치로 인정(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4조제3호 단서규정)


